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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부산지법, 2009.7.17, 2008고합649]
 
【판시사항】

[1] 정치활동 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적시한 이메일과 연설 내용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

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의 규정 내용,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정치활

동 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 등

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적시한 이메일과 연설 내용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110조, 제251조  

[2] 공직선거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1997상, 137) 

 
 
【전문】

【피 고 인】 

【검 사】 강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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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변호사 이태환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2008. 4.

5.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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